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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 가합 당이2014 3579

가합 병합 사해행 취소2014 7854( )

원 고 주식회사 철강A

울산

이사 황B

소송 리인 변 사 명 울주군 청량면 양동 동천리1 25-2( )

소송 리인 변 사 엄 상

변 종 결 2016. 4. 14.

판 결 고 2016. 4. 28.

이 사건 소 사해행 취소청구 부분 각 다1. .

원고 나 지 청구를 각 다2. .

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3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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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사이에 울산 울주군 답 에 여 체결 근 당F 0000 330 2013. 10. 8.㎡

권 계약 취소 다 울산지 법원 타경 부동산임 경매 사건에 여. 2013 20641

이 법원이 작 당 고에 당액 원 원2014. 5. 29. 126,183,012 0

원고에 당액 원 원 각 경 다, 0 126,183,012 .

기초 사실1.

가 당사자들 지 원고 품 채권 생.

원고는 울산 북구 진장명 구획 리지구 내에 철강재 이 품

판매업 는 법인이고 건 주식회사는 원고 철근 철강재 공 약 체, D

결 법인이다.

원고는 이 연 보증 아래 건 주식회사에 경부00, 00, 00 D 2012. 5.

경 지 철근 철강재를 공 는데 건 주식회사에 품 채권2013. 9. , D

합계 원이다156,864,850 .

나 과 고 근 당권 계약 근 당권 등. F

고에게 원 변 여F 2013. 3. 25. 134,000,000 2013. 6. 25.

차용 는데 고 울산 답 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, 2013. 10. 8. 000 330 ( ‘ ’㎡

다 에 여 근 당권 계약 이 이 사건 근 당권 계약이라고) ( ‘ ’ 다 체결)

고 같 날 울산지 법원 채권 고액 원, 96829 200,000,000 근 당권

등 이 이 사건 근 당권 등 라고 다 를 마쳐 주었다( ‘ ’ ) .

다 이 사건 부동산에 경매 차 당 작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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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고는 근 당권자 이 사건 부동산에 임 경매를 신청2013. 11. 11.

여 울산지 법원 타경 임 경매개시결 이 내 다2013. 11. 12. 2013 20641 .

이 사건 부동산 에게 원에 낙찰 었는데 경매법2) 2014. 4. 18. E 205,000,000 ,

원 당 일인 매각 과 매각 이자를 합 액에 집행 용2014. 5. 29.

공 실 당 액 원 당함에 있어 근 당권자인201,239,001 , 1①

산 에 원 신청채권자 겸 근 당권자인 고에게75,055,989 ,○○○○○○ ②

원 각 당 고 원고는 당에 외 다126,183,012 , .

라 원고 소.

원고는 2014. 5. 29. 당 일에 출 여 고 당 액에 이 를

후, 그 부 일 이내인 당이 소를 다7 2014. 6. 2. .

마 에 개인회생 차 개시결. F

울산지 법원 개회 개인회생신청 여F 2014. 2. 28. 2014 4389 2014.

개인회생 차 개시결 았다 원고 고 채권 모 개인회생 차 채7. 1. .

권자목 에 재 어 있다.

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가지번 있는 것 가지번 포, 1 8 (【 】

함 이 같다 증 각 재 가합 변 체 취지, ), 2, 4 (2014 3579),

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2.

가 법리.

채 자 회생 파산에 법 조 조 항 조에 면584 , 347 1 , 406 ,

개인회생 차 개시결 이 내 진 후에는 채 자가 부인권 행사 고 법원 채권자,

또는 회생 원 신청에 거나 직권 채 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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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 차 개시결 당시에 계속,

어 있는 에는 소송 차는 계 또는 개인회생 차 종료에 이르 지 단 다.

이러 규 취지 집단 채 처리 차인 개인회생 차 격 부인권 목 등에,

추어 보면 개인회생 차 개시결 이 내 진 후에는 채 자가 채권자에 평등,

변 를 목 는 부인권 행사 여야 고 개인회생채권자목 에 재 개인,

회생채권 변 거나 변 를 요구 는 일체 행 를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

개별 강 집행 개개 채권에 책임재산 보 목 는 채권

자취소소송 는 없다 법원 고 다 판결참조( 2010. 9. 9. 2010 37141 ).

나 판단.

살 건 이 개인회생 차 개시결 사실 원고 채권이, F 2014. 7. 1. ,

개인회생 차 채권자목 에 재 어 있는 사실 앞 본 같고 재 지 개,

인회생 차가 폐지 지 않 사실 원고가 사해행 취소 소를 개인회생 차 개시결,

이후인 사실 상 명 므 개인회생 차 개시결 이2014. 10. 8. ,

있 후에 개인회생채권자인 원고가 별도 사해행 취소 소는 부 법 고,

개인회생 차 개시결 이 에 당이 소 병합 경우라고 여 달리 볼

는 없다.

배당이의 청구에 관한 판단3.

가 당사자들 주장 요지.

원고1)

이 사건 근 당권 계약 실 존재 지 않는 허 채권에 것이므

통 허 시 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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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2)

고는 에게 실 돈 여 다F .

나 판단.

법리1)

당이 소송에 있어 당이 사 에 증명책임도 일 민사소송에

증명책임 분 원 에 라야 므 당사자 일 이 상 채권이 립 지,

아니 주장 는 경우에는 상 에게 채권 생원인사실 입증 책임이 있

고 어느 일 이 채권이 통 허 시 효라거나 변 에 여 소멸 주,

장 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 는 당사자에게 효 또는 소멸사 에 해당 는 사실 증

명 책임이 있지만 채권이 립 다는 에 어느 일 주장 증거 내,

용이 논리 경험 법 에 여 그 믿 어 운 경우에는 허 채권인지 여부를

판단 는 데 있어 그러 사 고 함이 상당 다 법원 고 다( 2008. 7. 24. 2008

판결 법원 고 다 판결 등 참조27998 , 2013. 9. 13. 2013 37555 ).

판단2)

살 건 사실에 면 고가 에게 돈 다, 2013. 3. 25. F

변 인 이 훨씬 지난 소 근 당권 등 를 마쳤고2013. 6. 25. 2013. 10. 8. ,

근 당권 등 를 마 지 얼마 지 않 근 당권에 여 부동산임2013. 11. 11.

경매신청 사실 인 나 앞 든 각 증거 갑 증 가합, 5 4, 5(2014

증 증 가합 각 재에 변 체 취지를3579), 3 1, 2, 4 (2014 7854)

종합 여 인 있는 다 과 같 사 들에 추어 보면 인 사실만 는,

고 에 채권이 허 채권임 인 에 부족 고 달리 이를 인 증거F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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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없다.

고는 신 행 계약 해지 여 원 같 날2013. 3. 25. 100,000,000 ,①

고 아들 명 계좌에 원 각 인출 다34,000,000 .○○

고에게 원 차용 변 는F 2013. 3. 25. ‘134,000,000 , 2013. 6.②

이자는 월 부 다는 내용 차용증 작 여 주었다25. , 2 ’ .

이 변 인 이 지나도 채 를 변 지 못 자 이 사건 근F 2013. 6. 25.③

당권 등 를 마쳤는데 근 당권 채권 고액 원 과 이자를 합 액에,

크게 벗어나지 않는 원 다200,000,000 .

고는 근 당권에 여 이 사건 부동산에 임 경매를 신청 고 울,④

산지 법원 타경 경매 차에 원 원과 이자 원2013 20641 134,000,000 12,236,218

합 채권액 원 채권계산 를 출 다146,236,218 .

라 고 에 채권이 허 채권임 당 경 구 는F

원고 청구는 이 없다.

결론4.

그 다면 이 사건 소 사해행 취소청구 부분 부 법 여 각 고 원고 나,

지 청구는 이 없어 각 여 주 과 같이 판결 다, .

재판장 판사 경근

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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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사 민


